
석유공사 직원 인수합병 비리 적발
검찰, 전·현직 직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 외부제보로 드러나

해외 원유개발기업 인수과정에서 현지 정유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전·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검

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류씨는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법인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원유개발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업무 관련 로비를 해주고 인수대상기업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8년 석유공사를 퇴사했으나 현지에서 류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와 김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정유기업은 도움을 받아 석유공사가 인수한 원유개발기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 등이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전·현직 직원이 인수과정을 중개한 에이전트의 계열사인 현지 정유기업을 상대로 지분

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사건”이라며 “외부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고,

석유개발 관련 국제 조달계약 실태도 철저히 조사해 비리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처·실장급 간부에 대한 윤리 검증제를 도입해 보직을 제한하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해외사무

소장 파견 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최

대 3년간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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